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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수신 즉시 보도 가능 /   배포 2024. 6. 14.(금)

쿠팡의 구매후기 관련 뉴스룸 주장은 
이미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며, 

새로운 내용이 아님
* (글로벌경제신문, 6. 14.) “쿠팡 임직원이 PB상품 후기 조작? … 오히려 솔직하게

지적했다” 기사 등 관련

< 보도 내용 >

 글로벌경제신문 등에서 쿠팡이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후기 조작 

행위가 없었고 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.

<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>

□ 쿠팡의 주장은 지난 5.29., 6.5. 두 차례 공개된 전원회의 심의에서 이미 

모두 개진되어 논의된 내용이며, 공정위는 임직원 이용 후기작성 

및 높은 별점 부여 행위가 위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.

 ㅇ 이번 사안은 쿠팡 임직원의 개별 구매후기 각각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, 

쿠팡이 입점업체(중개상품 판매자)에게는 구매후기 작성을 금지하면서,

  - 자신은 자기상품에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별점을 부여하여 PB상품을 

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하고, 이를 통해 소비자를 

유인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.

 ㅇ 또한, 쿠팡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힌 만큼, 쿠팡의 주장은 향후 

법원에서 판단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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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쿠팡이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후기 작성행위가 위계에 의한 고객

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것이므로, 관련 

보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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